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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물자와 

인권책무성: 
미얀마와 태국 사례를 중심으로*

1)

김 현 경**

요약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수출한 방위산업물품이 민

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분쟁 주도 집

단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책무성 강화 방안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수출물품이 반인권적으로 오용된 경험이 있는 미얀마와 태국

을 각각 방위산업과 치안물품에 관련한 사례로서 분석하였다.

미얀마 군함 수출 사례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수입국의 군 관련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군용물자를 포함하는 전략물자 및 비전략물자의 목적 외 전

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와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

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명시된 인권 조항들을 상위법인 

방위사업법에 반영하는 허가 및 심사절차의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

가 최종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위험 거래자를 관리하기 위

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태국의 사례는 살수차가 유독물질을 분사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8341). 본 연구의 일부는 2020년 이재정 의원실에서 발행

한 보고서 “이웃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무성 강화 방안 연

구” 중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연구를 제안해준 사단

법인 아디와 김기남 변호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mhdum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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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출한 이중용도 품목이 반인권적으

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대

외무역법 수출입거래 총칙 법제를 개선하여 관련 품목에 대한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기구의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나아가 수입국 법제 개선을 위해 법제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ODA)를 활용하는 협력적 접근도 함께 제안한다. 이를 통해 K-방산의 동

남아시아와의 협력이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적 기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K-방산, 미얀마, 태국, 전략물자, 방위산업, 이중용도, 책무성

Ⅰ. ‘K-방산’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한국의 방위산업은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2020년대 들어 폭발적

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방위산업 시장의 주요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2024년을 기준으로 세계 10위1)에 이르는 방산수출 실

적을 기록할 만큼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주요한 위치로 올라서고 있

으며 방산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SIPRI 

2025; Defense News Army 2024/02/12; Park 2024). 특히 필리핀,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의 K-방산의 주요 수입국

으로 부상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방비 지출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방

위산업 협력에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 

1)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순.
2)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의 국방비 지출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에는 346억 6천만 달러였던 동남아시아의 국

방비 지출이 2024년에는 548억 7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의 국방비 지출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와 오

세아니아 권역에서는 남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SIPRI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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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로 집권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의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K-방산’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

큼 새 정부에서도 방위산업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방산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한국의 방산물자가 목적 외로 전용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사용된 사례들이다. 본 연구는 미얀마와 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한국에서 수출된 방산물자와 치안물품이 사용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2021년 미얀마와 태국에서

는 국내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군경의 폭력이 발생했고, 시위 현장에서

는  ‘한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이름이 등장했다. 미얀마의 시위현장

에서 한국 기업에서 수출한 섬광폭음탄과 최루가스총이 사용되고 있

고(전광준 2021/03/12),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미얀마 군복이 

생산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나현필 2021/06/09), 태국 시위 

현장에서는 실제로 한국 기업이 수출한 살수차가 동원되면서 시위대

의 피켓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No Gino”)이 이루어진 것이다(현

시내 2021/02/27). 한국 기업에서 대민지원용으로 미얀마에 수출한 선

박이 군함으로 전용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을 통해 여

러 차례 보도가 되기도 했다(MBC 2021/04/13).

한국 정부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초기부터 군용물자 수출 중단, 개발

원조 사업 재검토 조치를 발표하고, 최근 인도적 접근 허용, 평화적 사

태 해결, 건설적 대화 개시 촉구의 내용을 담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

복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이제훈 

2022/02/01)하면서 미얀마 쿠데타 사안에 대해 연대해왔다. 그러나 쿠

데타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고, 한국산 선박

을 군부가 활용하고, 최근에는 국산 무기 수출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

청하여 쿠데타 세력인 군부를 무기 수출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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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 직면하면서 연대의 진정성이 흐려지기도 했다.  방위산업은 산업

적으로 중요한 분야이지만, 방산물자가 갖고 있는 특성상 수출량과 대

상지역을 확대할 때에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한국산 방산물자가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 관련 법제는 이

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

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K-방산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상

황에서 수출국으로서 한국이 가져야 할 인권책무성에 대한 성찰을 요

구하고 있다. 

2020년 이후 K-방산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이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들도 함께 조금씩 진행되었고,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국과 아세안의 방위산업 연구는 주로 협력 체계 구축 및 전략에 

대한 경제적ꞏ전략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세안의 제도

와 기구를 활용하는 제도적 협력방안(이숙연 2020; 이재현 2024), 국가

별 SWOT을 통한 현지화 전략(윤범식 2024), 한-아세안 연대구상

(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전

망(최인아ꞏ장한별 2023)에 대한 연구들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무기거

래가 아닌 포괄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여전히 방위산업 및 치안산업 분야에서 동남아시아의 중요성

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학술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한국과 아세안의 군사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1편

뿐이며(안재환 2018),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방위산업 관련 연구는 인

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방위산업 현황을 다룬 네 편

(최현호 2019a, 2019b, 2020a, 2020b)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

문에 관련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위산업과 인권

책무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국제법 준수 의무에 기반하

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심사 절차 강화, 사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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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하는 연구 한 편에 불과하다(조장현 2025). 인권

실사 의무화나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논의 등은 학계에서보다 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산 무기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정치상황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

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군함 및 무기 수출 사례로 

논란이 된 미얀마는 방산물자의 사례로, 태국은 살수차가 시위 현장에

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치안물품의 사례로서 다루고 사례에 대한 분석

과 한국의 방산물자 및 치안물품 관련 법제 및 수출대상국의 법제 검토

도 함께 진행하였다.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수출하거나 현

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생산한 물품이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인권

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위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인권책무성 강화 방안을 법제의 차원에서 

제시한다.

먼저, 본격적인 사례 연구로서 미얀마 군함 수출건과 무기 사용 현황

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및 현지 법제를 검토한다. 군함과 무기는 전략

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다루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등의 법제를 분석하고, 전략

물자 수입과 관련한 미얀마 현지 법제를 함께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적

용이 가능한 법제 개선 및 조치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 태국

의 살수차 수출건을 분석하고 관련 국내 및 현지 법제를 검토한다. 태

국 시위 현장에서 논란이 된 사건은 태국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차량을 이용해 최루액과 푸른색 페인트를 섞어 시위대에 분사한 것에

서 비롯되었다. 살수차는 단순한 ‘이중의 용도’를 갖고 있는 품목이라

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시위 진압 과정에 살수차가 뿜어내는 물의 수압

으로 인해 시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살수차에 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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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나 최루가스와 같은 유독물질을 섞어서 사용할 때는 민간인에 상

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품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살수

차가 인권을 침해하고, 비평화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태국으로의 치안물품 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살수차는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면서 이중용도품목3)으로도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관련 총칙, 이중용

도지정품목 법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황허가 제도, 수출요령 관련 법

제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인권책무성과 방산물자 수출

인권책무성(Human Rights Accountability)은 인권 침해 행위자에 대

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일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으로서 책임, 답변가

능성, 집행가능성/제재라는 세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OHCHR 

2015).

첫 번째 구성요소인 책임(responsibility)은 각 행위자의 의무와 기준

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무기 수출 통제의 맥락에서 책임은 

국가가 불허해야 하는 수출의 기준과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실

사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의 차원

에서 책무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실제로 수출과 관련한 

3) 민간 및 상업용도로 생산되었으나 비평화적,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이중용도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
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ꞏ생산ꞏ비축ꞏ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ꞏ생산ꞏ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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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즉, 정부가 방산물자의 수출을 

허가할지 거부할지, 기업이 특정 국가로 특정 물자의 수출을 할지 말지

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자

동적으로 결정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

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책무성은 재량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그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체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OHCHR 2015).

두 번째 구성요소인 답변가능성(answerability)은 권한을 가진 행위

자가 그 영향을 받은 대상에 대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정당화

할 의무를 의미한다(Bovens 2007). 인권 침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사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명할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답변가능성은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

성을 강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되

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집행가능성(enforceability)으로, 답변가능성의 

차원에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질적인 제재와 구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침

해가 발생하거나 그에 기여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

재가 가능하면 이후 유사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억지 효과가 

발휘되고, 구제 조치가 구축됨으로써 피해를 일부분 회복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은 책무성의 보장과 실현을 의미한다(OHCHR 

2015).

책무성의 이 세 가지 핵심요소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누가, 무엇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

가의 관계로 구성된다(Mulgan 2000). 이러한 차원에서 본고는 미얀마

와 태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인권 침해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치안물품 수출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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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상국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

한다. 또한 책무성은 사후 처벌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책무성의 핵심요소

와 작동원리를 기반으로 미얀마와 태국 사례에 대해 예방 조치, 모니터

링, 제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UN기업과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과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이하 ATT)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범을 근거로 하고, 이러

한 국제규범 및 국제조약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 법

제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인 미얀마 군함 수출과 태국 살수차 수출과 밀접한 연

관이 있는 UNGPs의 핵심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UNGPs의 네 번째 원

칙은 국가가 인권 침해를 방지 위해 기업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절한 경우 인권 실사를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

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는 방산물자 수출 기업들에 대한 인권 실사 

의무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일곱 번째 원칙은 분쟁 지역에서 중대한 인

권 침해의 위험에 높아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

되었음에도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협력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의 공공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국가의 정책, 법률, 규정 등

의 조치가 기업의 중대한 인권 침해 개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 원칙은 미얀마 쿠데타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마지막

으로 17~19번째 원칙은 기업에 대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표준으로 인권실사를 제안한다. 이는 기업이 인권에 대한 스스로의 부

정적인 영향을 식별, 예방, 그리고 완화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인 과

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번째 원칙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기여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 관계로 인해 자사의 운영, 제품 또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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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계된(directly linked) 부정적인 영향까지로 기업

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데(OHCHR 2011), 이는 수출한 선박이 

분쟁 상황에서 군부에 의해 전용되었다는 점에서, 수출한 살수차가 시

민을 향해 직사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두 사례에 직접적으

로 적용될 수 있다.

UNGPs가 기업의 인권 실사 의무와 국가의 보호 의무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면, ATT는 무기 거래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

을 갖는 기준을 제공한다. ATT 제6조는 무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고, 해당 무기가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

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될 것

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 또한 ATT 

제7조는 무기 수출 허가 시에 국제인도법 혹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

대한 위반을 자행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인권사항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제

4항에서는 해당 부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범하거나 촉진하는 데 사

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수출 승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한다(UN 2013).

ATT의 이러한 조항들은 자발적인 행동 강령을 넘어,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지’, ‘조장’, ‘명백한 위험’ 등과 같은 용어들이 

조약 본문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제

규범과 조약의 내용을 각 당사국이 법과 정책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

행하는지가 중요하다. 독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국제인권의무를 국

내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사례로서 의미를 갖지만, 실

제 이행에 있어서 정치적 상황, 외교적 맥락, 그리고 경제적 이해관계

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 경제발전, 기술혁신이라

는 다층적 국익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인권보호라는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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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와 국가의 정당한 경제ꞏ안보 이익 간의 조화를 모색하는 접근법

이 요구된다. 즉 방위산업의 수출 품목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과 현실성

은 늘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보다는 보다 현실

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역규제는 20세기 이후 국가간 무역의존도가 증가하면

서 큰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생각되었으

며(박지연 2017, 85), 완전한 금수 조치, 특정 물품의 수출입 금지, 관세 

특혜 박탈 등의 형태를 띈다. 주로 이러한 형태의 적극적인 무역 규제

는 수입보다는 수출 분야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정 국가

를 대상으로 삼는 무역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 부정적 영향을 야

기할 수 있다는 비판 역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수출입의 제한으

로 인해 유입이 감소한 물품에 대하여 조치 대상국의 권위주의적 정부

가 물품의 분배권을 독점하는 것을 통해 권력을 확장하는 경우, 제재의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생활 관련 물품의 부

족은 빈곤을 더욱 악화시켜 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

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정 국가 전체나 모든 수출 품목

을 대상으로 삼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무역규제가 아닌, 인권침

해 사태에 기여하거나 연루되어 있는 특정 기업이나 집단을 피제재 대

상으로 하는 조치와 그 조치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는 경제적 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투자 제한 

조치 및 투자 규제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 상위 개념인 경제제재에 대한 개념적 논의 역

시, 1) 대상국의 외교적 행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발의국의 경제관계 

철회에 대한 위협 혹은 경제관계를 철회하는 것, 2) 피제재 국가의 정

책을 변화시키거나, 해당 국가 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 목적으로 수행하

는 것, 3) 국가나 국제기구가 국제법 혹은 국제의무 위반 국가에 대해 

행하는 징벌적인 성격의 경제적 강제조치, 4) 정책 변화 및 정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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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사 표시를 위해 채택하는 수출입통제, 수출관련 금융 지원 금지, 

자금거래 금지, 국제금융기관의 지원반대 등의 제재(박지연 2015, 

57-83; 최철영 2001; 도경옥ꞏ백상미 2018)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념적 논의의 흐름 속에서도 무역 및 금융 관련 

조치가 경제적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논의되고 있는데, 투자 제

한은 수출입의 측면에서 무역 관련 조치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금융관

련 조치 모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

는 국가, 현지 기업, 현지 개입, 또는 자국 기업 및 자국 개인의 현지에 

대한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조치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경제적 조치는 그 시행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네 가지의 분류

(아스카리[Askari] 등의 경제제재 유형 분류, 김희준 2019, 29-62)로 구

분되기도 한다. 조치를 취하는 나라가 대상국에 경제적인 타격을 가하

여 대상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조치는 목적성 경제제재

(purposeful economic sanctions), 대상국에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대상국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불만족을 공공연하게 알리

기 위한 조치는 경고성 경제제재(palliative economic sanctions), 대상

국의 정책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대상국에 경제적 손해를 주기 위한 조

치는 징벌적 경제제재(punitive economic sanctions), 마지막으로 기업

이나 무역단체 등의 제한적인 이익 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

서 가령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인식되는 것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한성 경제제재(partisan economic sanctions)로 구분된다. 

경제적 조치는 비교적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효

과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경제 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불평등 심

화 등 피제재국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 조치로 인해 대상국 내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러한 경제적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아닌 특정 집단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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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가하는 선별적 조치 및 제재(스마트 제재, Smart sanction)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특정 물품에 대해 무역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선별

적 조치의 종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대상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

하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경

고의 신호로서 작동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권친화적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해당 정책들이 방위산업 경쟁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단기적으로는 인권책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쟁국과 달리 한국만 조건을 부

과할 경우 시장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우려될 수 있다. 또한 법제 개정 

및 인권 실사 프로세스 도입, 부처 개편 등에 따른 초기 비용과 지속적

인 모니터링 비용이 기업의 수입성에 단기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된다(Alwishewa 2024b).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

향은 단기적이며, 인권친화적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장기적

인 경쟁력 강화 효과가 담보된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제시되기도 한다

(Alwishewa 2024a). UNGPs를 비롯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기업들은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신뢰도를 획득하며, 브랜드 신뢰도와 평판 관리 

측면에서 안정적인 시장 접근에 기여한다(Salman 2025). 또한 기업과 

수출당사국이 수출품목에 대한 인권책무성 고려를 통해 인권 침해 요

소에 따른 평판, 규제,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영 안정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ABA Center for Human 

Rights 2022). 특히 인권친화적 수출통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

고 있는 독일과 유럽연합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는 것은 인권친화적인 기준 도입이 방위산업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

위를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는 대상국 혹은 대상국 내 인권침해 관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손

실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의미의 경제적 조치가 가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소한의 인도적 책임을 실천하는 차원의 조치로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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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수출입 관련 조치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의 조치는 상기

한 아스카리의 목적별 경제 조치 분류 중 ‘경고성 경제제재’에 가까운 

유형의 경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인권친화적 수출통제에 해당한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우리나라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

가나 지역, 혹은 행위자에 대해 ‘경고성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통해 인권책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Ⅲ. 미얀마 군함과 태국 살수차 사례

1. 미얀마 군함 수출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고,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

민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지속된 이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비판의 목

소리가 높아지면서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중 미얀

마 군부에 군함을 구매 대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인터내

셔널의 수출허가 과정 검토를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 과정에서 인권책

무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방위사업청의 입장 자료(2021)를 통해 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례

의 개요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017년 2월 대선조선이 “품명: 상

륙지원함, 사용용도: 군수지원선,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을 내용

으로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해 방위사업청이 수출보류 결정을 내렸던 

것을, 같은 해 7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품명: 다목적지원선, 사용용

도: 재해발생시 대민지원용, 최종사용자: 미얀마 해군” 내용으로 수

출가능여부를 문의해 수출허가를 받았다. 여기에서 시민사회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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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는 대선조선이 수출허가를 요청한 선박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이 수출허가를 요청한 선박이 동일한 것이었고, 미얀마 해군이 “재해

발생시 대민지원용”으로 수출한 선박을 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군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

목적을 대민지원용으로 적시하는 “꼼수”를 통해 수출을 성사시켰다

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엠비씨 2021/04/13). 이에 대해 선박의 수출

허가기관이었던 방위사업청은 입장 자료를 통해 수출 허가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

다”고 밝혔다.

<그림 1> 방위사업법 수출허가 관련 첨부서류 중 <최종사용증명서>의 6번 항목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과정은 “수출허가 신청 → 방위사업청의 서

류검토 → 국방부 및 외교부 등의 유관기관 검토 →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 판단”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청 이후 단계별 근거가 되는 법

제는 ｢방위사업법｣이다(부록 1 참고). ‘서류검토’에 해당하는 절차에 

필요한 서류 목록 중에는 최종사용자증명서(별지 제19호의 2)가 존재

한다. 즉, 수출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최종사용증명서>라는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최종사용증명서>

의 6번 항목은 ‘Statement of end user’(최종사용자의 선언)로, 선언의 

내용에는 적시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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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군함 수출건이 보여주는 문제의 핵심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민지원용 목적으로 수출허가를 받았음에도 미

얀마 군부가 이를 목적 외로 전용했다는 점이었다. 목적을 허위로 적시

한 것이 아니며, 허가기관의 수출허가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

도 최종사용자 당사자가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우리 기업에서 수출한 

물품이 민간인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위해 사용

되었고 이에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적 책임을 묻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상적인 수출 허가 과정을 밟았다던 포스코인터내셔

널과 대선조선, 그리고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군함

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미얀마 쿠데타 이후 시민불복

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선박의 승무원이었던 미얀 민 투(Myat Min Thu) 전 하사관이 상륙지

원함이 명백한 군사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한국 경찰에 제출

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다목적지원선박이라며 제출한 설계도가 거

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2022/10/20). 

포스코인터내셔널 군함 수출 사례는 특히 군용물자를 포함하는 전

략물자와 비전략물자라도 수입국의 군 관련 기관에 수출하는 경우에 

목적 외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와 목적 외 전용

이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최종사

용증명서>는 수출허가절차 중 최종사용자가 수출 물품의 사용 목적

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로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4) 인권 침해 행위의 

4) <최종사용자증명서>는 수출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
제①항)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에 따른 ‘가의1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만 생략

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는 방산업체가 아니며, 미얀마는 ‘가의1 지역’에 해당

하지 않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허가 신청 당시 최종사용자인 미얀마 군부의 

<최종사용자증명서>를 수출 허가 과정에서 제출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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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 당사자와의 무역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

우는 UNGPs에 따라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에 기여한 것으로 구분되며, 더욱이 군용물자의 경우는 인권침해를 

위한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직접적 연

루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기여 및 연루를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다루는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

법, 그리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등에서 목적 외 전용에 대한 선제

적 조치와 후속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태국 살수차 수출

2021년 3월, 태국의 군부정권 및 왕실에 대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살수차가 시위진압 용도로 사용되어 주목을 받

은 바 있다. 태국의 민주시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미얀마 쿠데타 사

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으나, 최근 재개된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가 등장했다(Strangio 2021). 태국 시위 현장에서 논란

이 된 사건은 태국 경찰이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 차량을 이용해 최루

액과 푸른색 페인트를 섞어 시위대에 분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시위

대 일부는 물대포에 맞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다수의 시위 

참가자는 “경찰이 살수차로 뿌린 최루액에 노출된 눈과 피부에 통증

이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왕실모

독죄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 한국으로 망명한 차노끄난 루암삽(27)은 

“한국은 군부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치안물자를 수출해 다른 나라의 독재와 폭력을 돕는 

것은 끔찍한 모순”이라며 “인명피해를 야기하고 인권을 탄압할 수 있

는 치안물자 수출산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살수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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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찰청이 관여하는 바가 없어 수출내역이나 수출 이후 사용처에 대

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이재호 

2020). 

태국에 살수차를 수출한 한국 기업은 지노모터스로, 2010년과 2013

년 두 차례에 걸쳐 태국 왕실 경찰 본부에 살수차를 수출했다. 지노모

터스는 살수차 시장 점유율 세계 1위이자 아랍에미리트, 시리아 등과 

같은 분쟁지역을 포함한 18개국에 살수차 차량을 수출해 왔다. 지노모

터스는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구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24년 국제치안사업대전은 20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32개국에서 76명의 해외 경찰 및 해외 바

이어가 참석하여 400여 건이 넘는 수출 및 계약 상담이 이루어질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치안물품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장으로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림 2> 지노모터스의 살수차 홍보 내용

출처: 국제치안산업대전 KPEX 유튜브(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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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노모터스가 이 국제치안산업대전의 공식 기업소개 영상에

서 “필요시 실제 상황에 따라 소방용 거품이나 최루가스, 염료 등의 첨

가물을 물과 함께 분사할 수 있어 시위 진압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공

개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제치안산업

대전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기업이 최루액 사용을 홍보하고 시연

하는 영상이 업로드된 것은 앞서 민간업체가 수출하는 살수차와 그 사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경찰 관계자의 설명과 모순된다. 이는 이중용도

품목의 인권 침해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미흡하다

는 것을 시사한다.

보통 민간 및 상업용도로 생산되었으나 비평화적, 군사적 활용이 가

능한 품목을 가리켜 이중용도품목(dual use items)이라 한다. 그러나 다

중 용도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포괄

하여 이중용도품목을 지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가

들은 대량살상무기(핵, 화학적, 생물학적 물질)와 연관이 있거나, 인권

침해 및 탄압 용도로 사용되는 감시 정보 등 의사소통 및 정보 통제와 

연관된 품목을 이중용도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Collusi 

2016). 유럽연합의 경우 1994년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제도

에 관한 규칙 3381/41”을 채택하였고, 이는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효과

적이고 통일된 수출 통제 체제로서 강제력이 있다(이성동 2009). 이 규

칙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을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포함하고 민간 및 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품을 말하며, 핵무기나 기타 핵폭발 장

치의 제조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거나 비폭발적인 용도로 이

용될 수 있는 모든 상품”(이성동 2009, 366)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제5조에 따라 관

리 및 통제되고 있으며, 이중용도품목의 목록 역시 해당 고시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중용도

품목을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오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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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화학 무기의 개발ꞏ생산ꞏ비축ꞏ사용 금지 및 폐

기에 관한 협약,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ꞏ생산ꞏ비축 금

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

기 등을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할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

품에 대해서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장 제1절 제50조 제1항을 통

해 그러한 품목들이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정된 지역(가의 2 지역[일

본] 또는 나 지역[북한 등 포함])에 수출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살수차는 기본적

으로 대량파괴무기 관련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해당하

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이 고시하고 있는 이중용도품

목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의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이나 전략물자기

술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살수차가 전략물자의 성격을 가지는 이중용

도품목으로 판정되는 것 역시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살수차를 이중용

도품목 체계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현재 전략물자가 아니지만 이중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

는 품목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므로, 살수차와 같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

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규제를 위해서는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

출 통제 체제가 아닌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한다.

Ⅳ.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 관련 법제 개선

전략물자의 수출 신청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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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개별수출허

가’라고 하는데, 개별수출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및 고려사항에는 전

략물자를 수출할 때 목적이 전용되어 사용될 가능성과 더불어 인권 

침해 소지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들은 ｢전략물

자 수출입고시｣ 제20조, 그리고 제22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록 2 

참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①항은 수입목적확인서, 수출자 

서약서,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출허가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서류는 모두 수출된 물품이 수출 목적 외로 사용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서약과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고 있다. 

수입목적확인서는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제2조)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종사용자서약서>는 앞서 방위사업

법 허가 절차에서도 다루었던 <최종사용증명서>와 동일하며, <수출자

서약서>에는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출 대상인 최종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의 신원 

또는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도 수출을 중

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임”이라는 내용을 포함으로써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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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출자서약서>, <최종사용자서약서>의 목적 외 전용 관련 내용

수출자서약서

최종사용자서약서(최종사용자증명서)

출처: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수출자 서약서 샘플” 및 “최종사용자 서약

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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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는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심사기준에는 해당 물품이 수출되었을 때 가지

는 외교적 민감성이나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용도의 

신뢰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제④항을 통해 인권 관련 국제규범과 인권침해와 연관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상황 및 사항들을 수출허가시 고

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제①항. 수출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

1.전략물자 해당 여부.

2. 수입국

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 외교적 민감성

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

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

6. 제3국으로 재수출될 가능성

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전략물자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④항.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 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

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

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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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고시의 내용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군함 수출건의 절

차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

품이 “수입국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 해” 방위사업청

이 허가기관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한 선박은 군사목적으

로 수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

으로 보이지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제②항에 “최종

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

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 해군

에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는 그 허가기관이 방위사업청이

고, 수출절차에 있어서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아닌, 상위법인 방

위사업법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방위사업법에 적시된 수출 허

가 절차에는 목적 외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허가 신청 서류

가 <최종사용증명서> 한 종류만 있을 뿐이고, 그 외에 인권 침해 관련 

사항들을 수출 허가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은 부재하다. 방위사업청

이 허가하는 물품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군용물자이거나 비전략

물자라고 하더라도 수입국의 군 관련 기관을 최종사용자로 하는 수출 

허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외 전용 및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

해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Ⅱ: 외교통일위원

회ꞏ 국방위원회”에서 “방산 수출 허가와 무기거래조약”을 이슈로 다루

면서 미얀마 군함 수출건을 언급하고, 수출 허가 판단 단계에서 국제조

약의 저촉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기

도 하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168).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이미 기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충분히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그리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수 있는, 유관기관 검토 및 수출 허가 판단

시에 고려해야 하는 인권 관련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시의 내용

들을 상위법인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③항,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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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첨부서류 강화 등)에 반영하여 적용시

키면 허가 및 심사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외 전용 및 물

품 수출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

질 수 있다.

2. 사후 대책 마련: 제도화와 일시적 우려거래대상자 지정

현행법상 수입의 최종사용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리

고 다분히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를 제재할 수 있

는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

등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 등)제①항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무허가 수출 등”이라 한다)을 막

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

자 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목적

을 거짓으로 적은 것이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적

법한’ 수출이었음에도, 수출 이후 최종사용자에 의해 목적 외 전용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수출

예비승인 이후의 발생하는 상황의 변화나 수출 이후 전용의 문제가 발

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21, 168).

포스코인터내셔널 군함 수출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방위사업청

이 입장자료를 통해 발표한 ‘약속’의 내용들, 즉 허가 목적 외 사용 여

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목적 외 전용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제한 국가 지정방안은 현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를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

아있다. ｢군용전략물자 수출통제 훈령｣ 제6조 “군용전략 수출통제 실



동남아시아로 수출되는 한국산 방산물자와 인권책무성  99

무협의회”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제개정 방안도 있겠으나, 목

적 외 전용의 문제는 방위사업청이 다루는 군용물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략물자 수출 건에서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전략물

자 수출 허가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제도

화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 절에서 다룬 <수

출자 서약서>에 “사용용도에 의문이 생길 경우 수출허가 후의 경우에

도 수출을 중단한 후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출 중단’과 ‘당해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절

차에 대한 내용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대책으로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Denial List) 관련 개념 및 제

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우려거래대상자는 “국제안보 및 

세계평화를 위해 무역거래가 제한되거나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단체 및 개인”으로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에 우려거래대상자 목록을 검색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비전략물자 

수출시 상황허가를 요하는 우려거래자는 UN 안보리 결의를 적용하여 

이란, 알카에다, ISIL, 탈레반, 북한으로 지정되어 있다. 목적 외 전용을 

한 이력이 있는 최종사용자를 일시적 우려거래 대상자로 등록하여 수

출 품목 및 수량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관련 물품 수출시 신

청 업체와 허가 기관이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써 사전적 조치로도 기

능할 수 있다.

3. 대외무역법 수출입거래 총칙 법제 개선

살수차와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입 품목

과 관련한 조치는 수출입 심사 과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출입 거래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

는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제①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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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ꞏ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각 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ꞏ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밖에 통상ꞏ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목할 필요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제1호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우리 정부가 가입한 자유권 규약을 포함한 주요 

인권조약들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충분하지만, 국제법

규에 인권규범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항에 명시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과 연관있는 품목에 대한 제한 조

치를 이루어내는 근거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한 개

선 방안으로는 앞서 다뤘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제④항의 

내용들을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인도법

에 대한 위반,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 여성 및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 촉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품목 허가 및 제한을 위한 법제

에도 포함하여 명시한다면 인권 침해 용도로 사용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수출 당사자와 

허가기관의 인도적 책임에 대한 고려 증진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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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 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 ‘무역안보심사과’가 수출입 심사를 담

당하고 있으나, 전략물자 수출허가심사만을 주 업무로 진행하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황허가를 요하는 품목도 아닌 경우

는 수출시 보통 자가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가판정은 이중용도품목(｢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에 적시

되어있는 ‘통제기준’ 항목에 대한 해당여부를 수출자가 직접 판정하는 

것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전략물자 및 이중용도품목에 해당하

지 않는지에 대해 기술적인 판단만을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자가판정 절차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인권 침해 용도로 사용

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및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

부가 전략물자의 이중용도사용 품목 외에도 살수차와 같이 치안품목

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

사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차원의 심의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시행규칙” 제2장제14조(무역투자실) 항목 중 ‘무역안보과장 분장 

사항’에 전략물자 이외의 수출입 품목에 대한 심의 내용을 추가함으로

써 무역안보심사과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심의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제품이 

타국으로 수출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용도로 전용된 사례가 있거나 그

러한 가능성이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품목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는 방식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 때 심의위원회에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위

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출된 이후,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

에 명백히 사용되어 이의제기나 진정이 이루어졌던 물품의 경우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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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위원회를 통한 상황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판단될 때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정책과로 이전하여 수출입공고 제5조(수출제

한품목)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심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품목은 ‘수출요령’에 “관련 물품 계약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물

품이 전용될 경우 계약 및 기술협력 중단 조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단서를 명시하거나, 그러한 단서의 내용이 포함된 <수출자 서

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절차가 보강

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 품목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법제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가능성

우리나라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 분야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한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이나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ODA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동남아시

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 함께 ODA 사업을 추진 중이

다(법제처 2023/12/26). 법제처가 법제교유협력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실시한 정례협의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법 소개”, “규제개선을 

위한 법제”, “규제 법제 정비”, “입법 우수사례 공유” 등과 같이 시스

템 개선 이외에도 법제를 정비하고 검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중물품용도 품목의 사용 등의 관련 현지 법제를 개

선하는 데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태국의 공공집회법(2015)에는 시위자의 의무를 적시한 16조를 통해 

시위대가 현장에서 무기류를 소지 혹은 사용하거나, 집회참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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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고(제16조 3, 6항), 공공집회를 감

독할 의무가 있는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의 의무 중 하나로 ‘집합 장소

에 모인 사람들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편의를 제공한다’와 같이 평화적 

공공집회를 위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다(제19조). 그러나 시위 현장

에서 시위진압을 위한 도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의 의무를 적

시한 제19조 5항에서 “필요에 따라 군중 제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적시했기 때문에 군중 제어 도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질 수 있다(한국법령정보연구원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살수차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섞은 액체를 살수하

는 것을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2015년 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의 직사살

수로 인해 농민이 사망한 사건 이후에 경찰의 직사살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현재까지 경찰은 집회 및 시위 진압시 살수차

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경찰관 

｢직무직행법｣ 제10조5항(살수차의 사용)을 신설하여 최루액과 같은 

혼합성분 사용 금지, 직사살수 금지, 시위 해산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살수차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오마이뉴스 

2023/06/01).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법제교류협력을 통

해 태국의 공공집회법 등에 대한 법제 제도 개선을 활용하여 시위현장

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활

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태국과 달리, 미얀마는 여러 측면에서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

다. 쿠데타 이후로 군부가 정부를 장악하고 사회 전반이 불안정하기 때

문에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시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쿠데타가 발생

한 직후 군부는 더욱더 직접적인 폭력과 제압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

로 집회법을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Human Rights Watch 2021/03/02) 

집회에 관한 법률 협력은 가능성이 전무한 대안인 것이 사실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전용물자가 용도 외로 사용되는 건에 대해서 미얀마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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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등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미얀마의 국내정

치적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미얀

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 한국 기업이 적극적

으로 기여하는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비인도적 방식으

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

거나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자에 대한 수출 심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방산물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

으로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안보ꞏ경제ꞏ외교적 이익의 

정당성, 기업 차원의 수익성 추구의 합리성,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 차

원의 인권보호 요구의 규범성을 모두 고려하는 점진적인 법제 개선과 

협력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했다. 먼저, 법제 개선과 관련하여 미얀

마 군함 수출과 태국 살수차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방산물

자 수출 법제도는 목적 외 전용이나 인권침해 용도로의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

고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 간 심사 기준의 차이, 수출 후 모

니터링 체계의 부재, 그리고 인권침해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

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보았다. 이를 통해 크게 세 가

지 측면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 법제를 개선함으로써 방위사업법 수출 허가 절

차에 인권 관련 심사 기준을 반영하고, 이를 수출허가 판단 시 의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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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확대하여 목적 외 

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비전략물자 수출 통

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외무역법 제11조의 인권 관련 내

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살수차와 같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혹은 조건부 수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근거들은 산업통

상자원부 무역안보심사과의 기능을 확대하고 조직을 개편하여 전략물

자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가능성을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는 사후 대응 체계의 구축으로, 목적 외 전용이 확

인된 최종사용자를 ‘일시적 우려거래대상자’로 지정하여 추가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수출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

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을 중단

하거나 기술협력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야 한다. 

또한 ODA연계를 통한 협력적 접근도 중요하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과의 법제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수입국의 집회법 및 시위 진압 관련 법

제 개선, 치안물자 사용에 대한 인권친화적 가이드라인 개발, 인권교육 

프로그램 실행,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실행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려사항들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법제 

분야 ODA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는 K-방산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립적 이미지와 기술 이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은 동남

아시아 개별국가들,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방위산업협력에서 한국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이재현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룬 것과 같이 한국이 수출한 방산물자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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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와도 충돌하는 것이 된다. 본 연구는 K-방산의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잠재력이 인권 친화적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제안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의 법제개선에 주로 집중하여, 태국의 사례

를 통해 제기한 법제분야 ODA 사업과 같은 동남아시아 현지와의 교류

를 통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

는다. 더불어 연구를 통해 제안한 법제 개선안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와 제재는 K-방산의 경쟁

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기업 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책무성과 산업경쟁력 간의 균형을 찾는 방향에 대

한 추가 연구도 중요한 과제이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학계를 비롯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협력과 관심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K-방산을 위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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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weapons’ and human rights accountability in 

Southeast Asia: 
Focusing on the cases of Myanmar and Thailand

Kim, Hyun Kyou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to strengthen human rights accountability 

for South Korean exports that risk being misused to suppress 

democracy or violate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Using a case 

study approach, it analyzes the export of military ships to Myanmar’s 

defense sector and dual-use security goods (water cannons) to Thailand 

to identify critical vulnerabilities in the current export control system.

The Myanmar case highlights the critical need for proactive measures 

to prevent the diversion of strategic goods to military-affiliated 

end-users. To address this, the study proposes concrete legal and 

procedural reforms. A key recommendation is to incorporate human 

rights provisions from the ‘Strategic Goods Export and Import 

Regulations’ into the ‘Defense Industry Act’ to fortify the licensing and 

review process. Furthermore, it calls for enhanced institutional 

oversight, including continuous end-user monitoring and utilizing a 

‘Denial List’ to manage high-risk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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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water cannon exports to Thailand reveals the 

necessity of controlling dual-use items with potential for human rights 

abuse. The study suggests amending the ‘Foreign Trade Act’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restricting such items and empowering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review bodies. Moreover, this paper 

advocates for a cooperative approach throug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to support partner countries in enhancing their legal 

systems regarding public assembly, developing human rights-friendly 

guidelines for security equipment, and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ltimately, this research 

outlines an essential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sure South Korea’s 

trade and security cooperation in the region is conducted in a human 

rights-friendly manner.

Keywords: K-Defense, Myanmar, Thailand, defense industry, dual use 

item,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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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과정과 법제의 세부 내용

단계 법제 세부내용

서류

검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방산물자 

등의 수출허가 등) 
제③항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방

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 허가 신청서

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며, 그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주문서, 수출가계

약서 중 1부.
2)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최종사용자 증명서 

1부.
3) 수출품목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설명

자료 1부.
4) 대한민국 소유의 기술을 사용하는 물자의 

수출이나 해당기술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에는 기술보유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계

약서 1부.
5) 수출하는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

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부터 받은 동의

서 또는 허가서 1부.
6)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내외의 파급 효과 

설명서 1부.
7) 수출품목의 납품일정 설명자료 1부. 

유관

기관 

검토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허가 등)
제④항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

을 명할 수 있다.”

수출

허가 

판단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8조(수출허가 등)
제⑥항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

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평화ꞏ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쟁ꞏ테러 등과 같은 긴급한 

국제정세 변화가 있는 경우

2.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로 인하

여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경우

3. 외국과의 기술도입협정 또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체결된 협

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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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법제 세부내용

4.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국

내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국익 손

상이 우려되는 경우

5. 품질보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품

목을 수출하는 경우

6. 방산물자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
조제4항에 따른 기술이전계약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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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문판정서 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자가판정서 1부.

3. 삭제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약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 1부.

8.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